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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계
짝수년도 사용승인

(금회 조사분)
홀짝수년도 사용승인

(2014년 점검)

대형건축물 369 187 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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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불법 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․단속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

증진하고 도시환경을 향상시켜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2015년 

대형 건축물 점검 결과 보고임.

Ⅰ.Ⅰ.  점검 개요 점검 개요

 m 관련근거

    - 건축법 제78조〔감독〕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

    - 건축법 제79조〔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]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

    - 건축법 제113조〔과태료〕및 제80조[이행강제금〕

    - 건축법시행규칙 제40조〔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〕

    - 주차장법 제19조〔부설주차장의 설치〕

    - 주차장법 제19조의4〔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〕

    - 주차장법 제32조〔이행강제금〕

 m 점검 대상 

    - 원활한 점검을 위하여 중형건축물 전체건수 대비 격년제 점검실시

      ○ 2015년도 : 짝수년도 사용승인분 점검 

      ○ 연면적 10,000㎡이상 비주거용 중형건축물

    - 점검 대상 

 m 점검기간 : 2015.06.19 ~ 2015.06.25 (5일간)

 m 점검방법 

    - 강남건축사협회의 추천을 의뢰받아 선정된 건축사와 합동점검



 m 점검내용 

    -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․ 구조 변경 등 위법사항

    - 무단 증․개축, 대수선 등 위법사항

    - 공개공지, 조경, 설비 등의 훼손 및 위법사항 

    -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적정유지 관리여부 등

Ⅱ.Ⅱ.  점검 결과 점검 결과

 m 점검 결과 (총괄) 

점 검
동 수

위 반
동 수

위   법   유   형 (건수)

소 계 면적증가 용도변경
주차장
위  반

조경위반
기타

(데크설치 등)

187 21 21 5 10 5 1

  ※ 비고 : 기타 (피난시설 관리 부적정,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위반 등)

 m 동별 위반 현황

위 반
동 수

동별 적발건수

개포동 논현동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세곡동 수서동 신사동 역삼동 자곡동 청담동

21 1 3 1 3 1 3 6 2 1

Ⅲ.Ⅲ.  향후 조치계획 향후 조치계획

  ○ 적발된 위반건축물 중 무단증축(5건) 사항 주택과 이첩 조치토록 통보

  ○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

    - 2015. 07. 01 ~ 2015. 07. 31 : 위반사항 시정통지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 표시 

    - 2015. 08. 05 ~ 2015. 09. 04 : 시정촉구

    - 2015. 09. 09 ~ 2015. 10. 08 : 이행강제금 부과예고

    - 2015. 10. 12. 이후 : 이행강제금 부과처분



Ⅳ.Ⅳ.  소요예산 소요예산

 m 점검자 수당

   - 예산과목 : 건축과, 건축행정, 건축전문가의건축물시설점검,

              건축물안전관리및유지관리점검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   - 소요예산 : 249,900원 × 6명 × 5일 = 7,497,000원

     (1일 약 6개소 점검, 2015년 엔지니어링기술자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)

첨부 : 2015년 대형건축물 점검결과 현황 1부.


